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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·식품첨 가물 품목제조보고서

명 칭 (상 호) 영 업 등록번호

주식 회사 동은 2009036029 1

영 업 소
소 재 지

경기도 안성 시 동문길

’

1 타 유통기한은 원 재료 중 짧은기한의 것으로 한다

1 식 품위생 법」 제37조 제5항
(식 품첨 가물) 품목제조 사항을

시행규칙 제45조 제 1항에 따라 식품

2012년 11월 01 일

보고인 김 수자

경기도 안성시장 귀하
±∶ ㅍ  ㅛ  ㄹ

ΞT百T늘 | 처리일자 |2021년 07월 15일
처 리 부 서 보건 소 보건 위생고ㅏ 처 리 자성 명

생 년월 일

1 960 년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처동 511번 지 2통 1브르 里

제 품 정 보

식 품의 유형 혼합제제 | 품목 제조보고번 호
20090360291 1 36

제 품 명 비 타 민 미 네 랄 믹 스—DH

유통 ,1 한 12개 뭘

품 질 유지 기 한

원재료명 또는 성분명
및 배합비 율

뒷 장에 기 재

뒷 장에 기 재용도 용법

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뒷 장에 기 재

포장방범 및 포장단위 뒷 장에 기 재

—

미백색∼연갈색의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성 상

품목의 륵성

■ 고열랑 ·저영양 식품

■ 영 ,유 아를 섭취대상으
관매하는 식품 해당 (

■ 살균 ·멸균 제품의 하

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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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보고번 호 2009036029 1 1 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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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)

제 이 인 산칼슘

배 합비 율
(%)

86. 4807 %

No.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
배 합ㅂ I 율
(%)

1 6
ㄴㅂ 1 타 민 A초산염 1 1 .5%

1 7 판토텐 산칼슘 0. 4%
2 비 타민 C

3. 31 03% 1 8 분 말ㅂ I 타민 D3혼 합제 제 0. 2%
3
一
규연 산철 암모늄

38 %
4

5

6

니 코 틴 산아미 드
=

비 타 민 E혼  합제 제 분 말

0. 8% 1 9
ㄴ 아 라 비 아검

1 . 4% 2 0
ㄴ옥 수수전 분 1 5. 55%

L기
 타엿 [포도 당시 럽 분 말] 2 4 5 %

ㄴ설 탕 38 %

0
˛
0
˛

ㄴ비 타민 D3 0. 25%
7 ㄴ변성전분 1 24.5%

0. 2%
8

ㄴDL—ALPHA 토코페 릴 아세

테 이 트
50 % 2 3

ㄴ비 타민 E

2 4

ㄴ가공 유지 [Medium Chain

Tr¡ glycerides]

7. 5%
9 ㄴ이 산 화 규 소 1 %

0. 5%
1 0 산화 아연 0. 575% 2 5

ㄴ이 산화규 소

비타민 B6 염 산염 0. 11 %
1 1

1 2

분 말ㅂ I 타민 A혼합제 제

ㄴ아라ㅂ I 아검

ㄴ옥 수수전 분

0. 45%

20 %

20 %

2 6

2 7 분 말비 타민 B1 2혼 합제 제 0.1 %

1 3
2 8
ㄴ덱 스트린 [말토] 95. 9%

1 .5% 2 9
ㄴ구 연 산 1 %

1 4

1 5

ㄴ비 타민 E

ㄴ기 타엿 [포도 당시 럽 분말] 3 0
ㄴ비 타민 B1 2 0.1 %

T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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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원재료명 또는 성 분명

1

47 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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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)(원 재료 명

원재료명 또는 성분명
원재료명 또는 성분명

ㄴ구 연 산삼나트 륨

비 타민 B1 염 산염

비 타민 B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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냘쇼  소분 및 판매하여서도 아니된다

) (*단 , 제이인 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
으로서 식 품의 1% 이하이어

야 한다. 다만,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
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

준 및 규격 에 〔다른다.) (*단 , 이산화규소는 
고결방지제 및 여과보

조제의 목적 이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
. 다만 , 여과보조제

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
야 한다. 고결방지

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회에 사용하여서
는 아니 된다. 이산화

규소의 사용량은 1. 분말유크림 (자동판매
기용에 한함) : 1% 이

하(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
때에는 각각의 사용량

의 합계가 1% 이하) 2. 분유류(자동판매기
용에 한함) : 1% 이하

(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
각각의 사용량의

1 합계가 1% 이하) 3. 식염 : 2% 이하
(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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ㅍ斯≡百훌T≡珏笏斫曺百盲㎃  양강화용으로 적 량 사용 (*단

본제품은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건강기능
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에

첨 가제의 용도 이회로는 사용하여서는아
니되며 , 본제품 단독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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뮤¡㎙|는 ¸각亘「사용량의 합계가 2% 이하) 4. 
기타

식품 : 2% 이하)(*단 ,판토텐산칼슘
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

의 1%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특수용도식
품 및 건강기능식품인

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.)(*단 ,니
코틴산아미드는 아

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
식육 2. 선어패류 (

용 도용 법

고래고기를 포함한 신선한 어패류를 말한다)

실 온보관

PE +AL

보관방법 및
포 장 재 질

밀 봉 포 장 / 50g-50kg포장방법 및
포 장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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